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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호남, 독과점법 다시 점검해야!
미국 공정거래 3법 셔먼법․클레이튼법․연방거래위원회법 까다로와

국내 독과점법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비해 3가지 법으로 구성된 미국의 독점금지법이 결코 까다롭지 않

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사업부문에서 취득회사 등과 피취득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

가 50% 이상이거나 또는 3위 이내에 포함되고 상위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0%이상에 달하면 경쟁을 실질

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LG화학 등에서 국내 법률의 기업결합 심사가 미국보다 더 까다로워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

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 거래위원회법 등 3가지 법으로 구성돼 있는데, 실체규정은 

셔먼법이 거래제한과 독점화를, 클레이튼법이 가격차별과 배타조건부 거래, 주식․자산 취득과 임원의 겸임을, 

연방거래위원회법은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독점금지법의 기초가 되는 셔먼법을 수정․보완 구체적으로 명시해 독점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클

레이튼법이 국내 독과점법의 기업결합심사기준과 비교된다.

클레이튼법 제7조 <기업에 의한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자산의 취득>은 다른 사업자의 주식, 자산, 기타 지

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결과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독점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 때는 취득

을 금지하고 있어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특히, 위법시 형사상의 중죄로 다스려 법인은 100만달러 이하의 벌금, 개인은 10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

년 이하의 금고 혹은 벌금형과 금고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 독과점법 규정에는 “국내 산업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허가해 줄 수 있다”라는 항목

이 있어 법적용이 애매모호한 실정이다. 최근 고합의 나일론필름 설비를 코오롱으로 매각한 경우에서도 예외

조항을 적용해 허가해준 전력이 있다.

따라서 LG화학-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의 현대석유화학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심사에서 국내 독과점법이 까

다롭다는 주장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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